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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관제운전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진도 계급과 가속도와의 관계 및 실측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제 2 도는 본원 발명에 의한 시설의 전체구성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

제 3 도는 제 2 도중의 본원 발명의 요부를 더욱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

제 4  도,  제  5  도,  제  6  도는 각기 본원 발명에 의한 엘리베이터의 관제운전의 예를 나타낸 플로우
차아트.

제  7  도는  지지판의  속도와  변위의  적(積)의  최대치와  진동계급과의  관계  및  실측치를  나타낸 그래
프.

제 8 도는 본원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선도.

제 9 도는 본원 발명의 요부에 관한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엘리베이터,  각종  철도,  발전소,  원자력이나  각종  화학공업에  있어서의  플랜트설비 등
의  관제운전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지진시에  항상  실정에  입각한  확실한  관제운전동작이 얻어지
도록한 관제운전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엘리베이터나  각종  철도,  대용량의  발전소  또는  각종  플랜트설비등에  있어서는  그  운전중에  지진 등
에 의한 강한 진동이 가해지면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여 위험한 사태에 도달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종  시설에서는  그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건조물  또는  부지부분  등  특정의 
장소에  지진  등에  의한  진동이  나타났을  때는  그  시설의  운전상태를,  진동에  의한  이상발생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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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위험한  사태에  도달하지  않는  운전상태로  재빨리  되돌리는  제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리고, 이와 같은 운전 상태를 관제운전이라고 부르며, 이를 위한 제어를 관제운전 제어라고 한다. 

예를들어,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지진이나  강풍등에  의해 요동
하여  주행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케이지가  층계바닥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  정지하여  승객들을 가
두어 버릴 염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그 후 되도록 빨리 엘리
베이터의  운전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관제운전기능의  부여는  매우  유용하며,  이 때문
에 많은 엘리베이터에 관제운전제어장치가 적용되게끔 되었다. 

관제운전제어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빌딩등의  건조물에  진동(요동)이  발생한  것을 
검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지진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만,  이  지진계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계실의  바닥에  나타나는  가속도를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속도가 예를들어 표  1에  나타낸 것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소정의 기준치를 넘었을 때에 관제운
전용 신호를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즉,  표  1에서는  급행구역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진동가속도가  80Gal을  넘었을  때에  1단계의 지진
계가  동작하여  관제신호  Y를  발생하며,  또한  150Gal을  넘었을  때에는  2단째의  지진계도  동작하고, 
이  때에도  관제신호  R를  발생하여  엘리베이터  제어계에  그  관제신호를  부여하여  관제운전을 시키도
록 되어 있다. 

이  관제운전의  종래예에  의하면  1단째의  지진계만이  동작하여  Y신호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층계에까지  운전하여  도어를  열어서  승객을  내리며,  그  후는  운전을  멈춘다.  2단째의  지진계까지 동
작했을  때는  관제신호  R를  발생하여  엘리베이터를  비상  정지시키지만,  관리인실에도  그  신호가 보내
져서  관리인은  엘리베이터가  비상  정지한  것을  알고,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층계에  닫게 하
여,  그곳에서  도어를  열어  승객을  내리게  한  다음,  도어를  닫아  운전을  멈춘다.  그리고  보수회사의 
전문 기술원의 도착을 기다린다. 

종래의  관제운전의  다른  일례에서는  1단째의  지진계만이  동작했을  경우,  즉  R  신호만의  경우는 엘리
베이터를  가장  가까운  층계에  닿게  하여  도어를  열어서  승객을  내리게  하고,  그후  도어를  닫지만, 
소정시간이  경과하여  지진이  끝나,  1단째의  지진계로부터의  Y  신호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평상운
전으로  복귀시킨다.  그러나,  2단째의  지진계가  동작하여,  R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는  앞서  기술한 종
래예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급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2단째의  지진계를 동작시
키는  상당히  큰  진동하에  있어서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충분
한 내진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지진이나  태풍일  경우에는  특정지역에서  다수의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엘리베이터를  조급히  복구하는데는  많은  전문  기술원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되도록 나
중에 기술한 종래예와 같은 자동복귀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자의  종래  방식에서는  물론이고,  후자의  종래  방식에서도  1단째  및  2단째의  지진계에서 
발생되는  관제신호  Y  및  R이  엘리베이터의  기기에  부여하는  지진의  영향의  정조를  적절하게 나타내
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한편,  엘리베이터  기기를  포함하여  건물  등이  지진에  의해  받는  영향의  정도는  표  2에  나타낸 기상
청이 정한 진도 계급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표 2의 우측란에는 종래 일반적으로 채용되
어 왔던 진도계급에 해당하는 지진의 진동가속도도 병기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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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래는 이 표 2등을 참고로 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예를들어 80Gal~150Gal

에서는  관제신호  Y를,  150Gal을  넘었을  때에  관제신호  R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
을 실제의 엘리베이터에 적용한 결과, 결함이 발생하는 예가 발생해 왔다. 

표 3은 원격지에 발생한 대규모의 지진시에 어떤 초고층빌딩에서 관축된 진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표  3에  표시된 것처럼 지하실에서는 2.5Gal,  즉  제  4  도의  해당 가속도에서 생각하면 진도 I  로 되
어  있는데  대해,  빌딩의  최상층계에  위치하고  있는  기계실에서는  이것이  증폭되어  15Gal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이것도  해당가속도에서  생각하면  진도계급으로  III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진도로는 엘
리베이터가  피해를  받는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또  지진계도  전혀  동작하지  않고  관제신호는 발생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파수가  0.2Hz로  낮았기  때문에  변위로서는  커다란  값으로  되어,  편진폭에서  1300mm나 달
해,  빌딩은  크게  진동해서  엘리베이터의  케이지와  기계실을  연락하고  있는  신호케이블을  절단해 버
린다고 하는 대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일에서  그후에  관제신호  Y를  발생하는  가속도의  레벨을  30Gal로  낮게  고쳤다.  그리고,  이 
값에서도  상술한  경우에는  관제신호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충분하지만,  이  이하로  낮추는데는 문제
가 있다고 생각되어 30Gal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후  이  빌딩에  있어서  가까이에서  발생한  비교적  소규모의  지진시에  표4에  나타낸  바와 같
은 진동이 관측되었다. 

[표 4]

이  지진에서는  지하실에  있어서의  가속도,  13Gal이  기계실에서는  30Gal로  증폭되며,  그  결과 관제신
호 Y가  발생하여 그  빌딩의 엘리베이터군은 가장 가까운 층계에 정지한 다음 약  10분간 운전을 멈추
어 버렸다. 

그러나,  이  때의  주파수는  1Hz이며,  변위는  편진폭에서  1cm로  작고,  빌딩에서  느낀  진도는 엘리베이
터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엘리베이
터가 정지되고, 승객에 많은 폐를 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명백한  것처럼  지진에  의한  진동가속도와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옥내기기에  주는 
영향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도계급과의  사이의  관계에는  의문이  있으며,  이것은  이전부터 몇
가지의  연구논문  등으로  지적되어  있지만,  그중의  대표적인  논문으로서  다까기(高木)씨의  논문이 있
다(기상연구소 연구 보고 Vol.20, 20, No.1, 78~89, 1969년).

제  1  도는  진도계급과  가속도의  관계의  실측결과로서  도면의  실선은  표  2의  해당가속도를  나타낸 것
이며,  흑점이  실제의  진도와  가속도의  관계이다.  이  도면으로  알  수  있듯이  진도계급  V에서 180Gal
의  가속도가  관축되어  있으며,  이것은  표  2의  해당가속도로서  타당하지만,  진도계급  II에서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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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가속도가  관측되고,  진도계급과  가속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는  없으며,  이것을  표  2처럼 대
응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관제운전  제어장치에서는  관제운전에  들어가는  조건이  실제로  체감되며,  또  시설에 
이상을  주는  정도가  강한  요동과  무관계로  되어  버려,  바람직한  상태에서의  관제운전을  항상 정확하
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의  예에서는  특히  시설이  엘리베이터인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밖에  각종  철도나  원자력  플랜트,  화학공업  플랜트,  중량물의  이송시설 등에서
도  마찬가지이며,  종래는  항상  확실하게  더구나  실제의  진도를  합치한  관제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했었다. 

본원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결점을  제외하며,  지진  등으로  지면이나  건조물이  흔들렸을 
경우에서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의  관제운전이  실제로  체감되는  흔들림의  상태에  합치하여  항상 적
절하게 더구나 확실하게 행해지도록 한 관제운전 제어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원  발명은  관제운전을  시켜야  할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구비
되어  있는  특정의  장소에  지진등에  의한  요동이  발생했을  경우,  그  요동의  가속도의  크기만으로 관
제운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의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또는  그것에  더해서  진동의 변위량
(진폭치)과  진동의  속도의  적(積)을  검출하고,  그것이  소정치에  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제운전으
로 들어가기 위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본원  발명에  의한  관제운전  제어장치에  대해  도시한  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  2  도는  본원  발명에  의한  시설의  전체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시설(11)중에는  기계실(12)과 
이  기계실에서의  관제운전지령에  의거하여  구동되는  피제어부(13)가  있다.  기계실(12)에는  시설의 
진동을  검지하기  위한  가속도검출기(11)와,  이  검출기에서  검출된  신호에  의거하여  제어신호를 발생
하는  제어신호  발생장치(14)와,  그  제어신호  발생장치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피제어부(13)를 관
제  운전하는  관제운전  제어장치(15)가  있다.  이  관제운전  제어장치는  종래  여러가지가  제안되거나 
또는  실시되고  있으며,  본원  발명은  종래의  관제운전  제어장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리고,  검출기(1)는  제  2  도에서는  기계실에  설치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원  발명에서는 기
계실 이외의 시설(11)내의 임의의 위치에 설치해도 된다. 

제  3  도는  본원  발명의  요부인  제  2  도의  제어신호  발생장치(14)의  상세를  나타낸  도면이며,  (1)은 

가속도 검출기이고,  (2)는  그  출력의 가속도 를 적분하여 속도  로  변환하는 적분기,  (3)은  

를  적분하여  변위 를  얻기  위한  적분기,  (4)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속도와  변위의  적  v,  y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얻기  위한  승산기,  (5),  (6),  (7)은  비교기,  (8),  (9)는  논리소자에서  (8)은 
논리화소자, (9)는 논리적소자이다.  

비교기(5)  ~  (7)에는  각기  소정의 비교레벨이 미리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제신호 Y느  가속도  
또는  속도와  변위의  적  v·y가  어느  정해진  소정의  값을  넘었을  때  발생한다.  관제신호  R는 관제신
호  Y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속도와  변위의  적vㆍy의  값이  엘리베이터의  기기가  고장나서 운전하
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표 3  및 표 4의 경우의 속도와 변위의 적 vㆍy를 계산하면 표 5처럼 되며,  표 3의 경
우는  진도계급  V에,  표  4의  경우에는  진도계급에서  III에  해당하며,  실제의  상황이  매우  양호하게 
일치한다. 

[표 5] 

그래서,  제  3  도에  있어서의  비교기(5)의  설정  레벨을  80Gal,  비교기(6)의  설정레벨은 1×10
3
mm

2
/S, 

비교기(7)의  설정레벨을 2×10
3
mm

2
/S로  하면,  표  3의  경우에는  관제신호  R가  발생하지만,  표  4의 경

우에는  관제신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진도에  대응한  합리적인  관제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관제신호 Y, R에 의한 엘리베이터의 관제운전에 대해서는 종래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과 
같지만, 본원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 4 도~제 6 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제  4  도에  의거하면,  제어신호  발생장치(14)에  있어서,  비교기(5)  및  (6)에서  설정된  제  1  의 레벨
의  진동을  검출하여  Y  신호만이  발생했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는  가장  가까운  층까지  운전되어  도어를 
열고 승객을 내리게한 다음 도어를 닫아 운전을 중지한다. 

비교기(7)에서 설정된 제  2  의  레벨의 진동도 검출했을 때는 제  5  도에 나타낸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비상  정지되지만,  관리인실에  그  신호가  보내져,  관리인은  엘리베이터의  비상  정지를  알고,  상황을 
판단하여  저속운전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착상시켜,  도어를  열고  승객을  내리게  한  다음,  도어를 닫
아 운전을 중지하여 보수회사의 전문기술자의 도착을 기다린다. 

제 6  도는 본원 발명의 관제운전의 다른 일례이며, 제 1  레벨의 진동만을 검출했을 경우, 즉 Y 신호
만일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가장  가까운  층에  착상시켜  도어를  열고  승객을  내리게  한  다음,  도어를 
닫고  있지만,  소정시간이  경과하여  지진이  끝나  Y  신호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평상  운전으로 복귀
시킨다.  그러나 제 2  레벨의 진동이 검지되어 R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는 제 5  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엘리베이터를 비상 정지시키는 것이다. 

제  7  도는  지진에  의한  진동의  변위  y(mm)와  속도  v(mm/S)의  적 vㆍy(mm
2
/S)와  진도계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실측치에  의거한  계산치를  흑점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  7  도에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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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변위와 속도의 적 vㆍy는 진도계급과 매우 적절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론적 근거를 다음에 기술한다. 

제 8  도에 있어서,  주기 T,  파장 λ의 지진파가 미소면적 dS에  도달하고 나서,  시간 T/2만큼 경과한 
다음의 상태는 도면에 나타낸 것처럼 dS의 점에서 λ/2만큼 나아가고 있다. 

지진파에는 P파, S파등이 있지만, 에너지적으로는 S파만을 생각하면 충분하다. 

S파는 횡파(橫波)이므로 지진파동의 진행방향과 직각의 방향으로 지진동의 변위 y가 생긴다. 

y의 시간미분,

                      ……………………………………………………………(1)

은 지진동의 진동속도이며, 제 8 도에 점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분포되어 있다. 

dS로부터의  거리가  0~λ/2의  사이에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점의  매질은  지진동에  의한  단위체적당 
운동에너지 Ev와 변형에너지 Es는

……………………………………………………………(2)

여기서 ρ: 매질의 밀도(g/cm
3
)

……………………………………………………………(3)                             

여기서 μ: 매질의 강성율(g/S
2
ㆍcm)

그리고, 체적 dS(λ/2)의 전체에 대해 생각하면, 운동에너지의 총화와 변형에너지의 총화는 같다. 

운동에너지의 총화를 Wv라고 하면, 

여기서, vc는 S파의 전파속도이며,

                   ………………………………………………………………………(5)

변형에너지의 총화를 Ws라고 하면,

단, 상기 식의 전개시에 있어서는

vs =dx/dt=  μ/ρ………………………………………………………………………(7)라는  관계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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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체적 dSㆍ(λ/2)의 전체의 에너지 W는 상기 Wv와 Ws의 합이며, 

지금, 지진동의 변위 y가 

y=Dㆍsin2 ft  ………………………………………………………………………(9)여기서,  f는 주파수(H

z)이며,

f=1/T  ………………………………………………………………………………(10)처럼  진동하고  있는 것으
로 하면, 

v=dy/dt

=2 fㆍDㆍcos2 fT(11)

이것을 상기 W의 식에 대입하면,

W=
2
ㆍρㆍdSㆍvsㆍ(D

2
/T)

=KㆍdSㆍ(D
2
/T) …(12)

여기서, 

K= ㆍρㆍvs

=
2

ρ,μ은 대충 일정하므로 K는 일정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파동에너지는  상기  다까기씨의  논문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점의  진동변위의 진폭
과 주기 T를 알면 구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진동의  변위의  오실로그래프에서  파동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편리하지만,  이  식을 이
용하여 지진시에 실시간으로 파동에너지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만드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진파의  주기는  5~10초  정도로  매우  크며,  이와  같은  주기가  경과한  다음,  파동에너지를 
계산하여  지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는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늦기  때문에  사고의 충분
한 미연방지를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지진파는 복잡한 파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동이 주기나 진
폭의  결정은  매우  곤란하며,  지진동에  정확하게  대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제  (12) 

식에  표시된  것처럼 D
2
/T처럼  나눗셈을  포함하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는  비교적  고가로  된다는 

등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원 발명자들은 다시 다음처럼 검토를 진행시킨다. 

지금, 지진동의 진동변위 y와 진동속도 Vy의 적을 et로 놓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다음처럼 된다. 

et=yㆍvy

=Dㆍsin2 ftㆍ2 fDㆍcos2 ft

= ㆍfㆍD
2
ㆍsin4 ft

= ㆍ(D
2
/T)ㆍsin4 ft

=eㆍsin4 ft……………(14)

여기서, e은 et의 진폭이며, 

e= ㆍ(D
2
/T)

=( /KㆍdS)ㆍW(15)

즉,  (12)식을  참조하면 et 의  진폭  e과  파동에너지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e(또는 et)를 구하면 파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진동변위  y와  진동속도  v의 et 은  제  3  도에  나타낸  회로구성에서  지진시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값으로서  실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  감지기는  나눗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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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파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임의의  방향의  지진파의  파동  에너지를  검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을 검출하는 장치를 제 9 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지금,  지진파가  수평파동일  경우에  대해  생각한다.  제  7  도에  나타낸  것처럼  평면상에서  서로 직각
인  방향 y1 , y2 의  방향에  배치되는  가속도센서를  설치하고,  이것에  의해  진동변위의  진폭 D1,D2 를 얻

었다고 하면, y1방향의 파동에너지 W1는 

W1=KㆍdSㆍ(D1
2
/T)……………………………………………………(16)

y2 방향의 파동에너지는 W2는 

W2=KㆍdSㆍ(D2
2
/T)……………………………………………………(17)

로 된다. W1과 W2의 합을 W라고 하면, 

W=W1+W2

           

=KㆍdSㆍ(D2/T)(18)

여기서 D는 

D
2
=D1

2
+D2

2
…………………………………………………………………(19)

이며, 수평면내의 임의의 방향에서 오는 지진파의 변동변위의 진폭이며, W는 그 파동에너지로 된다. 

제 9 도에 있어서, a 1  및 a2는 y 1  및 y 2 방향의 진동가속도이다. 제 3 도의 실시예와 같이하여 y 1 방향

의 진동속도 vy1와 진동변위 y1를 구하고, 이들을 곱셈하여 그 출력을 et1이라고 하면, 

et1=vy1ㆍy1

= (D1
2
/T)sin4 ft(20)

마찬가지로 y2방향의 진동속도 vy2와 변동변위 y2의 적을 구해 이것을 et2라고 하면,

et2=vy2ㆍy2

= (D2
2
/T)sin4 ft(21)

et1과 et2의 합을 et라고 하면, 

et=et1+et2

= ㆍ(D
2
/T)ㆍsin4 ft

=esin4 ft……………(22)

여기서, e는 et의 진폭이며, (15)식과 마찬가지로

e= ㆍ(D
2
/T)

=( /KㆍdS)ㆍW(23)

로  되며, et 의  진폭  e은  임의의  방향의  지진파동의  파동에너지  W와  비례관계에  있다.  이  진폭  e이 

제 3 도와 마찬가지로 해서 비교기에서 소정치와 비교된다. 

이상의  이론적해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지진파동의  속도와  변위와의  적  vㆍy는 가속도검출
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하는  지진의  파동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다.  그  때문에  제  7  도에  나타낸 것처
럼 속도와 변위의 적 vㆍy는 진도계급과 밀접한 상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  3  도의  실시예에서는  비교기(5)와  이론화소자(8)를  사용하고,  가속도  a가  어떤  설정치를 
넘어섰을때,  예를들어  80Gal을  넘어  섰을  때에도  관제신호  Y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하형(直下型)  지진처럼  커다란  가속도가  급격히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에  관제신호를  발생하도록 
고려한 것과, 적분기와 승산기가 만약 고장났을 때의 백업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엘리베이터의  관제운전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해,  나타내고  있지만  본원 발
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외의  경우에는  본원 
발명에  의해  관제신호를  꺼내도록한  다음,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관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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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은 물론이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원  발명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등의  관제운전에  들어가는  조건을  실제로 체감
되는  흔들림의  상태와  매우  좋게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종래  기술의  결점을  제외하고,  지진이나 강
풍  등에  의해  빌딩  등의  건조물에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에도  항상  합리적인  관제운전을  확실하게 행
할  수  있고,  안전성의  확보와  실용상의  편리성과의  균형을  알맞게  유지한  관제운전이  항상  가능한 
관제운전 제어장치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설의  소정  장소의  요동을  검출하는  진동검출수단과,  이  검출수단으로부터의  검출신호에  의거하여 
얻어진  상기  진동에  의한  값이  최소한  하나의  소정치보다  커졌을때,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수단  및  이  제어신호  발생수단으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시설을  관제운전  제어하는 
관제운전  제어수단을  구비한  관제운전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  발생수단은  상기 검출신호
에  의거하여  상기  진동의  속도와  변이를  구하는  속도변이  검출수단과,  이  속도,  변이검출수단으로 
구해진  상기  속도와  변이의  적을  구하는  곱셈수단  및  이  곱셈수단으로  구해진  상기  적(積)의  값이 
상기  소정치  이상으로  되었을때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비교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제운
전 제어장치.

청구항 2 

상기  진동검출수단은  가속도  검출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1기재의  관제운전 제어
장치.

청구항 3 

상기  속도ㆍ변이  검출수단은  상기  가속도  검출기로부터의  검출신호를  적분하여  속도를  구하는  제  1 
의 적분수단과, 이 제 1  의 적분수단으로 구해진 속도를 다시 적분하여 변형을 구하는 제 2  의 적분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2기재의 관제운전 제어장치.

청구항 4 

상기  비교수단은  또한  상기  가속도  검출기로부터의  검출신호가  소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도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비교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2기재의  관제운전 제어장
치.

청구항 5 

상기  비교수단은 상기 적의 값이 제  1  의  소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의 제  1  의  제어신호를 발생하
는 제 1 의 비교수단과, 상기 적의 값이 제 1 의 소정치보다 큰 제 2 의 소정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제  2  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의  비교수단을 가지며,  상기  관제운전 제어수단은 상기 제  1  의 
제어신호만을 수신했을 때와 상기 제  2  의  제어신호를 수신했을 때에서는 다른 운전을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1 기재의 관제운전 제어장치.

청구항 6 

상기  진동검출수단은  서로  다른  방향의  진동을  검출하는  최소한  2개의  진동검출기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신호  발생수단은  상기  각  진동검출기로부터의  검출신호에  의거하여  각기  상기  속도와  변이를 구
하는  속도,  변이검출수단과,  이  속도와  변이의  적을  구하는  곱셈수단을  가지며,  또한  상기  적의 값
(복수)을  가산하는  가산수단을  가지며,  상기  비교수단은  상기  가산수단으로부터의  가산치를  상기 소
정치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1기재의 관제운전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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